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생략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

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합격연도

㉡
검사기관

㉢
지역(시ㆍ도)

㉣
안전검사대상품

㉤
일련번호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원도 33 경상남도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청북도 43 전라북도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청남도 41 전라남도 61

인천광역시 32
세종시 44

경상북도 54 제주도 64
경기도 31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번호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롤러기 I

10 사출성형기 J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K

12 컨베이어 L

13 산업용 로봇 M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을 기입한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

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